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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코로나 확산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범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2020. 4. 23.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(공판부 부장검사 이동원)은 마스크를 

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약 9,260만원 편취하고, 

피해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기 및 상습도박 사범을 구속 기소하였음

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31세), 무직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‘20. 2. 26.경 ~ 3. 4.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8명에게 마스크를

대량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 합계 92,660,000원을 편취 [사기]

- ‘19. 7. 22.경 ~ ’20. 3. 17.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629회

에 걸쳐 위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약 15억 원을 사이버머니로

환전, 속칭 ‘바카라’ 도박을 하여 [상습도박]

  수사경과

○ 2020. 2. 29. 피해자 고소장 제출로 경찰 수사 착수

○ 2020. 3. 30. 사전구속영장 발부 / 4. 7. 구속 송치

○ 2020. 4. 14. 계좌추적을 통하여 약 530회의 추가 도박사실 확인

○ 2020. 4. 23. 구속 구공판

  참고사항

  ○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관련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처 예정 ▨


